
원 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 보강 

요청에 한 청원 심사보고 

1. 심사경과

 가. 청원인 성 명 : 김 상 임 외1,192명 

             주 소 : 부천시 원미구 4동 한라마을 129동 701호 

   나. 소개의원 : 윤 병 국 의원

   다. 수일자 : 2009년 6월 25일

   라. 회부일자 : 2009년 6월 25일

   마. 상정  의결일자 

     ○제15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1차 건설교통 원회(2009. 7. 2)상정

     ○제15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 원회(2009. 9. 3)의결

2. 청원요지

   ○ 계기 과 의하여 원 등학교 앞 사거리의 보행환경     

      개선으로 학생들의 안 한 통학환경 조성

      - 원고 앞 횡단보도 신호주기 조정 (2분→1분)

      - 각선으로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설치

      - 앙분리  개선  유턴구역 설정

      - 스쿨존 표시 강화 : 노변 경고표시기 설치, 도색구간 연장

3. 취지설명요지(취지설명 : 윤병국 의원)

  원 등학교를 비롯하여 원 학교, 원고등학교 등 3개  

  학교가 집해 있고, 테크노 크로 통근하는 주민들까지 합  

  쳐져 통행인이 많은 지역으로 학교와 주거지역 사이에 5차  



  선 로가 지나고 있으나 차량통행은 많지 않은 실정임.

  통행인들은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로를 가로질러 횡단하

는 경우가 많고, 어린 학생들도 추종보행 함으로써 교통사

고 험이 상존하는 지역임.

  근본  문제 해결을 해 해당 사거리에 각선 횡단보도

를 설치하고 5차선 로의 보행신호 주기 단축, 앙분리

 설치 등의 개선책을 도출했으나, 여러 경로로 분산되어 

건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효과 인 의견 달이 이루어지지 

못했던 사안으로 아이들 안 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오

래된 과제를 해결을 요청하는 것임.   

4. 질의  답변요지

질         의 답          변

○유턴을 위하여 차선을 변경할 수 

  있는지? 

  

○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서와

  긴밀히 협조하여 민원이 해결될 

 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 할 의 

  향이 있는지?

○민원 해결을 위해 경찰서와 시, 그 

  리고 주민대표와 협의를 할 의향 

  은 있는지? 

  

○민원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

 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불가한 

  민원에 대해서는 불가의 의견을 

  명확히 표명하여 원칙을 수립하여 

 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? 

○일반적으로 계남대로 방향으로 좌 

  회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

  며 사고의 위험성이 있음.

○민원에 대해 시에서 추진 할 사항 

  은 처리 하겠으며 경찰서와 적극 

  적으로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

  조치하겠음.  

○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.

○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음



5. 심사결과

  ○ 부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

   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

첨부: 원 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 보강 요청에 한 청원 의견서 1부



의     견     서

의  안
번  호 제419호 제출년월일 : 2009. 9. 3.

의  결
년월일

2009. 9. 8.

(제154회)
제  출  자 : 윤병국의원

건  명   원 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 보강 요청의 건

청 원 인
주    소   부천시 원미구 중4동 한라마을 129동 701호

성    명   김 상임

소개의원    윤   병   국 의원

소개년월일  2009. 6. 25  처리년월일
제15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

원회(2009. 9. 3)의결

 ○ 본 청원 

     - 원고 앞 횡단보도 신호주기 조정 (2분→1분)

      - 각선으로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설치

      - 앙분리  개선  유턴구역 설정

      - 스쿨존 표시 강화 : 노변 경고표시기 설치, 도색구간 연장을 

         요구하는 청원에 하여 시가 처리할 사업에 하여는 빠른

시일내 산을 확보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

바라며, 부천 부경찰서에서 처리할 사항에 하여는 시 공

무원들이 경찰 계자와 긴 한 유 계를 가지고 민원을 처

리하도록 하고,

 ○ 청원사항  해결이 불가한 사항에 하여는 불가 의견을 명

확히 표명하여 향후 민원처리에 한 원칙을 세우고 시민들의 

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는 의견임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9년  9월  3일

               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


